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5

2024. 11. 27.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2024. 11. 27.)

    “ 원안채택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

 ❍ 2002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227호) 내특별계획구역27,28,29로 최초 지정된 지역으로, 

2017.04.13. 서울시고시 제2017-125호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현대1차) 되었음. 금회 2023.08.17.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

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

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개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현대1차)→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추정비례율

 -시설(도로, 공원, 녹지, 하천) 변경

 -공동이용시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환경성검토 결과 등

4. 추진 경위

 ❍  1984.    대치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사용승인

 ❍  2021.12. 통합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주민제안

 ❍  2022.12.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1차  

 ❍  2023.12.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2차

            대치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통합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제안

 ❍  2024. 6.~7. 개포통합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주민공람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5. 의견 공람 결과 

 가. 주민 공람 기간

  - 기간: 2024. 6. 21. ~ 2024. 7. 24. (30일 이상)

  - 장소: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개포1동 주민센터

 나. 주민설명회

  - 일시: 2024. 6. 26.(수) 14:00

  - 장소: 강남구민회관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7.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주현)

 ❍ 정비계획(안) 개요

 - 대치 개포 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수변특화구간 및 근린생활시설, 연결녹지가 잘 어우러지는 곳으로 

최고층은 49층, 공급물량은 2,320세대가 될 예정임.

사 업 명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대지위치

(구역면적)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132,571.0㎡)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

 ◦ 소  계 : 132,571.0㎡

  - 획지 : 공동주택(115,556.4㎡) 

  - 정비기반시설 : 근린공원(7,006.6), 소공원(2,789.0), 

     연결녹지(3,552.7), 공공공지(852.3), 보행자전용도로(1,471.0), 

가감속차로(92.0) 및 입체보행로(1,251.0)

건축계획규모

 ◦ 지하 3층 ~ 지상 49층

 ◦ 아파트 2,320세대(임대 3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35%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자료(2024.11.)



 - 각 단지마다 ‘제자리재건축’과 ‘독립정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제자리재건축은 종전자산에 

대한 지리적 이점을 종후자산에도 반영해주는 개념이며, 독립정산제 

적용시 제자리재건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독립정산제란 각 단지별로 수익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제도

임. 아파트별 현황용적률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

율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됨. 독립정산제가 가능하려면 

제자리재건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입지적으로 개포 경남은 양재천에 가장 가깝고, 우성3차는 구룡역에 

가까워서, 각 위치별로 아파트 자산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

므로, 소유주들이 독립정산제를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 제자리재건축으로 진행하면 향후 분양시 각 필지 안에서만 아

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됨.

 ❍ 향후 계획

향후 계획

  정비계획 입안 제안 (강남구 → 서울시)

  市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자료(2024.11.)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조감도 상의 공원이 최근 시 예산 지원으로 공원으로 정비되

었는가 지목이 도로임. 현재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 답 변 : 차량진출입시설이 끝나는 부분이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책로로 개발, 근접하고 있는 쌍용2차쪽 공원과 통

합하여 공원을 활성화 계획임

 ❍ 질 의 : 층수가 기존 계획 35층에서 49층으로 변경되었으나, 세대수 

변동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답 변 : 층수가 늘어나며 동수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1000 세대를 기

준으로 세대수 확보 의무 하는 공원 부지 면적, 소방 관련 

기준 등이 달라짐. 가능한 한 1000 미만 세대로 추진하고자 함

 ❍ 질 의 : 본 사업구역이 학여울과 인접한데 지하연결보행통로, 지하자전

거도로 등을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도모할 수는 없나

 ❍ 답 변 : 이 지역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추후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 추진 검

토하겠음

 ❍ 질 의 : 피난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 대비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 소방서·경찰서 CCTV관제센터와 연결해 재난 발생 시 

적극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가능한가

 ❍ 답 변 : 건축법 상 50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20층마다 피난층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여, 본 지역에는 피난층이 없음. 사업 승인 시,

설계 단계부터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 방안에 대해 적극 검

토, 추진하겠음.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방지를 위해 설비규정 

전달을 환경과에 요청하고 협의 중이며 보다 안전한 환경 설

비 기준 준수를 위해 사업승인 시 제시할 계획임

9. 토론 요지 : “없음”



10. 심사 결과 : “원안채택”

11.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2.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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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27, 28, 29(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445

제 출 연 월 일 : 2024 .  11 .  4 .

제 출 자 : 강 남 구 청 장

제 출 부 서 : 재 건 축 사 업 과

1. 제안사유
    대상지는 2002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227

호) 내특별계획구역27,28,29로 최초 지정된 지역으로, 2017.04.13. 서울시고시 제
2017-125호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현대1차) 되었음. 금회 2023.08.17.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정비사업의 명칭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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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일대
35,682.4 증) 96,888.6 132,571.0 -

변경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 관리처분방식

정비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개포 통합(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증) 821세대

(현황 : 1,499세대

계획 : 2,320세대)

-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5,682.4 증) 96,888.6 132,571.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436.0 증) 14,578.6 17,014.6 12.8

순부담면적

: 7,548.6㎡

(순부담률 6.1%)

도 로 92.0 증) 1,471.0 1,563.0 1.2

공 원 394.0 증) 9,401.6 9,795.6 7.4

녹 지 1,950.0 증) 1,602.7 3,552.70 2.7

공공공지 - 증) 852.30 852.30 0.6

하천

(입체보행교)
- 증) 1,251.0 1,251.0 0.9

택 지

(획 지)

소 계 33,246.4 증) 82,310.0 115,556.4 87.2 현대1차, 

개포경남, 우성3차

(115,556.4㎡)획지1 33,246.4 증) 82,310.0 115,556.4 87.2

주)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도지역·지구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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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682.4 증) 96,888.6 132,571.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8,257.6 8,257.6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증) 702.8 702.8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35,682.4 증) 87,928.2 123,610.6 93.2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용도지역 변경 없음

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10 -

추정
비례율

(a)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 98.61%

= (6,610,862,580천원 –1,914,562,028천원) / 4,762,442,000천원 × 100 = 98.61%
- 총 수입 추정 : 6,610,862,580천원
- 총 지출 추정 : 1,914,562,028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4,762,442,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Ÿ 아파트 종전자산
[2023.12 한국부동산원 시세 평균, KB시세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고려)  조사자료의 
평균 시세 적용]

Ÿ 상가 종전자산 = 본건 및 인근 상가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고, 아파트와의 가격 균형, 층별, 
위치별 효용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

   ※ 층별 효용지수, 위치별 효용지수 등 적용하여 추정
  ※ 종전자산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구체적인 가치형성요인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구분 주택형(전용(공급)) 세대수 대지권(㎡) 공급면적(㎡) 평균 추정가액(천원) 총 추정가액(천원)
경남1,2차아파트 91.91(29평) 30 45.17 97.92 2,277,000 68,310,000
경남1,2차아파트 96.98(31평) 168 61.00 104.98 2,341,000 393,288,000
경남1,2차아파트 123.28(44평) 192 85.39 146.79 2,990,000 574,080,000
경남1,2차아파트 149.21(48평) 60 73.37 158.99 2,996,000 179,760,000
경남1,2차아파트 166.48(54평) 48 104.91 180.27 3,205,000 153,840,000
경남1,2차아파트 182.20(58평) 149 89.66 194.26 3,558,000 530,142,000
경남1,2차아파트 186.16(59평) 31 91.51 198.33 3,574,000 110,794,000
우성3차아파트 104.43(33평) 135 56.90 110.60 2,423,000 327,105,000
우성3차아파트 133.46(46평) 150 79.00 153.01 3,057,000 458,550,000
우성3차아파트 161.0(55평) 120 94.20 182.45 3,373,000 404,760,000
현대1차아파트 95.4(31평) 78 52.90 102.73 2,332,000 181,896,000
현대1차아파트 128.62(45평) 130 78.20 151.45 3,027,000 393,510,000
현대1차아파트 176.56(57평) 52 98.20 190.13 3,369,000 175,188,000
현대1차아파트 177.19(57평) 156 98.20 190.81 3,370,000 525,720,000

공동주택합계 1,499 　- - - 4,476,943,000

상가구분 호수 전유면적(㎡) 대지권(㎡) 공급면적(㎡) 총 추정가액(천원)
경남1차아파트상가 52 1,668.04 919.37 1,819.92 74,233,000
경남2차아파트상가 28 1,095.02 543.9 1,095.02 41,590,000
우성3차아파트상가 77 1,555.75 1,258.057 2,232.47 91,746,000
현대1차아파트상가 55 1,364.38 964.799 1,911.00 77,930,000

상가 212 5,683.19 3,686.126 7,058.41 285,499,000

추정
분담금
산출

Ÿ 아파트, 상가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③ 추정분담금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98.61%)

전용 59㎡형 1,796,800천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 부담 / - : 환급 )

전용 74㎡형 2,223,000천원전용 84㎡형 2,489,400천원전용 99㎡형 2,851,600천원전용 110㎡형 3,121,400천원전용 121㎡형 3,226,500천원전용 134㎡형 3,479,700천원전용 145㎡형 3,758,300천원전용 175㎡형 4,506,100천원상가 전체 일괄 310,639,880천원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공급면적 3.3㎡당 7,300만원 추정액의 100%를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상가 분양가는 3.3㎡당 141,671천원(상가분양수입 310,639,880천원 ÷ 상가신축 연면적 
7,248.56㎡/0.3025)으로 추정됨

주)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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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38
23

~26

보조

간선

540

(35)

광로

1-71

대로

3-108

일반

도로
-

건고시296호

(83.09.07)

가감속차로

확폭(3m)

기정 소로 1 403 10
국지

도로

282

(147)

소로

1-(-)

근린

공원 8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403 10
국지

도로
135

소로

1-(-)

근린

공원 8

일반

도로
- - 연장변경

신설 소로 1 A 10
특수

도로
147

중로

1-238

소로

1-40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2 A 8
특수

도로
122

근린

공원8

완충

녹지2

보행자

전용도로
- -

하천

중복결정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

1-403
소로

1-403

∙ 도로연장 감소

- 연장 : 282m → 135m

- 폭원 : 10m

∙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변경

신설
소로

1-(-)
소로

1-(A)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장 : 147m

- 폭원 : 10m

∙ 대상지 주변 통학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소로

2-(A)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연장 : 122m

- 폭원 : 8m

∙ 개포지구와 도곡지구의 생활권 연결을 위해 

양재천 남북측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중복결정)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개포동653번지 394.0 증)2,395.0 2,78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

(17.04.13)

-

기정 ⑧
청룡

(개포10)
근린공원 개포동649-1일대

9,367.0

(7,006.6)
-

9,367.0

(7,006.6)
건고시296호

(83.9.7)
변경

없음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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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

⦁소공원 면적 증가

  : 394.0㎡ → 2,789.0㎡

증) 2,395.0㎡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개포우성3차) 

세부지침 및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 하여 대상지 내 주민 휴식·휴게공

간을 위한 공원 변경계획

   나) 녹지 : 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653번지 1,950.0 증) 94.0 2,044.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25호

(17.04.13)

언주로변

신설 ② 녹지 연결녹지 개포동649번지 - 증)1,508.7 1,508.7 - 언주로변

❙녹지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연결

녹지

⦁연결녹지① 변경

  : 1,950.0㎡ → 2,044.0㎡

증) 94.0㎡

⦁특별계획구역(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세부지

침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변 완충기능 및 녹지

축 연계를 위한 연결녹지 변경(연장)

신설 ②
연결

녹지

⦁연결녹지② 신설

  : 1,508.7㎡

⦁특별계획구역(개포경남) 세부지침을 반영하여  

간선도로변 완충기능 및 녹지축 연계를 위한 

연결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 : 변경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개포동652번지 - 증)852.3 852.3 - 개포로53길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공공

공지

⦁공공공지 신설

  : 852.3㎡

⦁개포로53길 하부 광역 우수관로 계획 및 시민 

산책로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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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재시설
    가) 하천 : 변경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양재천

(지방2급 하천)
우면동

탄천(지방) 
합류점

- 7,900 732,492
79.06.27

(서고283)

변경 ① 하천
양재천

(지방2급 하천)
우면동

탄천(지방) 
합류점

- 7,900
732,492
(1,251)

79.06.27

(서고283)

도로중복

결정

 주) (  )는 구역내 면적임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하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양재천
⦁도로 중복결정

  : 1,251.0㎡(소로 2-(A))

∙ 개포지구와 도곡지구의 생활권 연결을 위해 양재천 

남북측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에 따른 

하천 중복결정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 준 근 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설치기준
계획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123.5m2이상 - 350.0m2

경비실 - - 210.0m2

주 민

공 동

시 설

합 계(2,320세대)
5,140m2이상

=500㎡+(2,320세대×2m2) 

6,425.0m2 이상

=(500㎡+2,320세대×2m2)×1

.25

11,325m2

어린이집 - 789m2 800.0m2

경로당 - 789m2 800.0m2

작은도서관 33.0m2 330m2 400.0m2

커뮤니티 - - 5,500.0m2

돌봄

시설

공동육아나눔터 - - 200.0m2

실내어린이놀이터 - - 300.0m2

다함께 돌봄센터 - - 200.0m2

어린이놀이터 - 2,124㎡이상 2,125.0m2

주민운동시설 - - 1,0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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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개포현대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5,682.4

획지1

33,246.4

개포동 

653번지 

일원

7 - - 7 -

-

변경

개포 통합(경남, 

현대1차, 우성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132,571.0 115,556.4 24 - - 24 -

주) 정비계량 계획(동) : 공동주택 20개동, 상가4개동
  아.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층
수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준 허용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정

개포현대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5,682.4

획지1

33,246.4

개포동 
65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299.52
이하

35층

이하

변경

개포통합
(경남,현대1차, 
우성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132,571.0 115,556.4
5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49.21
이하

300.00
이하

49층 

이하

(16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기준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 계획 231,445.90㎡(11.75% 증가, 종전주택 207,100.39㎡)

  -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세대수(세대)

기 정 변 경

소 계 공 공 분 양 소 계 공 공
분양

조합원 일반

60㎡이하 200 99 101 369 365 - 4

60~85㎡이하 313 - 313 525 - 73 452

85㎡초과 310 - 310 1,426 - 1,426 -

합  계 823 99 724 2,320 365 1,499 456

심의완화 사항
 ∙ 법적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공공주택 건설
  - 정비계획용적률(249.21%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3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99.99%)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개포로변 : 건축한계선 6m

∙ 개포로53길변 : 건축한계선 6m 

∙ 근린공원⑧변: 건축한계선 6m

∙ 구룡초사거리변: 건축한계선 25m

공공보행통로
 ∙ 청룡근린공원(북측) ~ 개포로변(남측) : 폭원 12m 조성

 ∙ 언주로변(동측) ~ 개포로53길변(서측) : 폭원 6m 조성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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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적률 계획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35,682.4㎡ 33,246.4㎡ 2,436.0㎡ -

공공시설부

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정비기반시설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국․공유지

 = 2,436.0㎡ - 0㎡ - 0㎡ = 2,436.0㎡ (6.8%)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20% = 230%

∙ 정비계획용적률 : 250.0%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30%+{210%×(1.3×0.0733)} 

= 250.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436.0㎡ / 33,246.4㎡ = 0.0733

법적상한용

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30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99.52%)적용

   [변경(안)]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계(구역면적) 획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

유지

건축물 

기부채납

(입체보행교)

132,571.0㎡ 115,556.4㎡ 17,014.6㎡ 9,728.6㎡ - 262.6㎡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국․공유지 +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17,014.6㎡ - 9,728.6㎡- 0㎡ + 262.6㎡ 

= 7,548.6㎡ (7,548.6㎡ ÷ 122,842.4㎡ = 6.1%)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20% = 230%

∙ 정비계획용적률 : 249.21%

 - 허용용적률 X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230%X{1+(1.3×0.06305+0.7×0.00227)} = 249.21%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286.0 / 115,556.4㎡ = 0.06305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 262.6 ÷ 115,556.4㎡ = 0.00227

법적상한용

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300.0%이하

⇒ 건축계획상의 용적률 (299.99%)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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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체보행교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① 공시지가 20,025,000원/㎡ 2022년 1월 기준 공시지가
(사유지 평균)

② 표준건축비 8,500,000원/㎡

③ 건축물 연면적 1,251.0㎡

④ 설치비용 10,633,500,000원 ② X ③

⑤ 부지가액 40,500,000원/㎡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건축물 환산부지 262.6㎡ ④ / ⑤

(3)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정
    [기정]

계획기준
Ÿ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Ÿ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Ÿ 299.52% 이하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Ÿ 250.0%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Ÿ 49.52% 이하
증가된

용적률의 50% Ÿ 24.76% 이상
의무 연면적 Ÿ 24.76% × 33,246.4㎡ = 8,231.81㎡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5㎡ 83.47㎡ 99 8,263.53㎡ -

- - 99 8,263.53㎡ 8,263.53㎡ > 
8,231.81㎡

    [변경(안)]

계획기준
Ÿ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Ÿ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Ÿ 300.00% 이하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Ÿ 249.21%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Ÿ 50.79% 이하
증가된

용적률의 50% Ÿ 25.395% 이상
의무 연면적 Ÿ 25.395% × 115,556.4 ㎡ = 29,345.55㎡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8㎡ 80.41㎡ 365 29,349.65㎡ -

- - 365 29,349.65㎡
29,349.65㎡ > 

29,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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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선방안 시행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개포택지(공동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교통영향평가, 2010.12」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약식:변경심의), 2018.12」 

개선내용 반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 

5개소

진출입

동선

Ⓐ

Ⓑ

-

-

• 언주로 사업지측 set-back 및 가속차로 설치

  - B=3.5m, L=91.0m

• 언주로 사업지측 set-back 및 감속차로 설치

  - B=3.0m, L=38.5m

• 사업지 진출입구 운영계획 수립

  - 진출입구 수 : 4개소 

• 사업지 진출입구 회전반경 확보 : R=6.0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보행 및 

자전거

-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7개소

• 자전거 횡단도 설치 : 6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주차

-
· 계획주차대수 :5,662대(공동주택 5,600대     

   (세대당2.42대), 근생시설 62대)

· 법정주차대수 : 3,824대

· 주차수요대수(2027년) : 3,473대

  - 법정의 148.0%, 수요의 163.2% 확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통안전

및

기타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 4개소

  - 기타 노면표시

  - 이동식볼라드 : 1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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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건축물 경관

 - 평균층수개념을 도입하여 인동간격 및 통경축을 확보하는 건축물 배치

 - 건축물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차폐되는 것을 막고 건축물과 주변지형 및 경

관의 조화를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 가로경관

 - 가로수와 가로등은 도로별 개성을 부여하는 식재 및 가로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

 - 보도폭, 공개공지확보 등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친수환경조성과 도시내 자연요소를 활용

 -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건축배치 계획 및 녹지계획

 ∙ 일조권 검토

 -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규정 준수 

 - 대지경계선을 유지하여 법정한도 이상의 일조량 확보

 ∙ “개포택지지구(공동주택지) 지구단위계획” 경관부문 및 “개포택지지구 정

비계획가이드라인” 경관관련사항을 준용함

-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

방안 강구

 ∙ 생태면적률 40%이상, 자연지반율 10%이상 확보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로 배려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인  설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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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대책 및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생태

면적율
40% 이상 ○

◦45.01%로 검토 ◦기존 공원․녹지로 인한 생태면적율이 

충분함

녹지

네트

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내부와 외부 녹지네트워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

단됨

◦사업지구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 ◦녹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 비오톱 변화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내 식생계획 

수립

생

활

환

경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공간의 추가확보 필요 ◦개포로 및 언주로 변 양측 2~4m폭

의 보행전용도로 설치예정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언주로변,개포동길변은 향후 개포

  택지지구 단위계획상의 차로계획

  적용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개포동길변,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

자겸용도로 조성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소 설치 고려

◦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라 자전거보관

소 설치 고려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사업지구 주변 일조영향대상지역의 

발생 예상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WNW(서북서풍) ◦녹지공간확보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차단 최소화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사용

경관 및 

휴식

공간

Skyline보전 ○

◦시행 후 근․중거리에서의 일부 조망

이 예상

◦주변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건축물의 차폐․위압감 완화

조망권 확보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녹시율이 

25%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식

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

◦추후 실시 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

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시율 향상되

도록 반영할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지

표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

료로 계획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사용

량 최소화

환

경

성

예

측

수질
오·우수 

적정처리
○

◦운영시 오수발생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기존 시 오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

리배출 및 강남구 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함으

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소음․ 
진동

소음 65㏈(A)

진동 65㏈(V)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진동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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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27 강남구 개포1동 55,053.1

증) 9,728.6 132,571.0

개포경남

변경 특별계획구역28 강남구 개포1동 35,682.4 현대1차

변경 특별계획구역29 강남구 개포1동 32,106.9 우성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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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특별계획구역 27 특별계획구역 28 특별계획구역 29 특별계획구역 27,28,29
특별계획구역 면적 ∙55,053.1㎡ ∙35,682.4㎡ ∙32,106.9㎡ ∙132,571.0㎡

획지(계획대지) 면적 ∙51,293.1㎡ ∙33,246.4 ∙29,910.9㎡ ∙115,556.4㎡
공공시설 면적 ∙3,760.0㎡ ∙2,436.0㎡ ∙2,196.0㎡ ∙17,277.2㎡
공공시설 비율 ∙기부채납(순부담)비율 6.8% 내외 ∙기부채납(순부담)비율 6.1% 내외

공공ㆍ기반시설 계획

∙공공기반시설 면적 
: 37,60㎡계획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1,915㎡계획

- 공원 (양재천변) 
면적:1,845㎡계획

∙공공기반시설 면적 
: 2,436㎡계획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1,950㎡계획

- 공원(우성3차변)  
면적: 394㎡계획

- 개포동길 
가감속차로 설치  
면적: 92㎡계획

∙공공기반시설 면적 
: 2,196㎡계획
- 공원(현대1차변) 

면적: 2,196㎡ 계획

∙ 공공기반시설 면적: 7,548.6㎡
 - 연결녹지 폭12m(언주로변) 면적    

: 3,552.7㎡ 계획
 - 공원(현대1차변,우성3차변) 면적    

: 2,789.0㎡ 계획
 - 공공공지(언주로53길변) 면적

 : 852.3㎡ 계획
 - 개포동길 가감속차로 설치 면적

 : 92㎡ 계획
 - 보행교(양재천) 면적

 : 262.6㎡ 계획
∙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 9,728.6㎡
 - 보행교 면적: 1,251.0㎡ 
 - 공원(양재천변) 면적: 7,006.6㎡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면적 : 1,471.0㎡ 

건축물의
용도ㆍ밀도에
관한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기 준 ∙ 210% 이하 ∙ 210% 이하
허 용 ∙ 230% 이하 ∙ 249.21% 이하 
상 한 ∙ 250% 이하 ∙ 2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고층 구간(평균층수 30층 이하)

-통경구간 및 양재천 특화배치구간에 인접하여 고층 
구간 계획(세부지침도 참조)

-개포경남, 현대1차, 우성3차 블록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 최고층수 49층 이하
∙ 고층 구간

-통경구간 및 양재천 특화배치구간에 
인접하여 고층 구간 계획(세부지침도 
참조)

⦁중저층 구간
-개포로53길변 중저층 배치(세부지침도참조)

배 치

건축한계선 - ∙ 개포동길변: 6m
∙ 개포로변 : 건축한계선 6m
∙ 개포로53길변 : 건축한계선 6m 
∙ 근린공원⑧변: 건축한계선 6m
∙ 구룡초사거리변: 건축한계선 25m

통경구간
∙ 단지 중앙에 

양재천과 연결되는 
통경구간 : 폭30m 

∙ 우성3차 단지와 
접하는 부분에 
통경구간 폭30m

∙ 현대 1차 단지와 
접하는 부분에 
통경구간 폭30m

∙ 단지 중앙에 양재천과 연결되는 통경구간 
: 폭30m

특화배치구간 ∙ 양재천변 : 폭60m ∙ 양재천변 : 폭60m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보행동선

∙ 언주로변 단지 
주출입구와 
근린광장,현대1차,
우성3차를 연계 
하는 보행동선 
조성

∙ 남측 단지 
주출입구와 
개포경남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보행동선 조성

∙ 개포동길변 단지 
주출입구와  
근린광장 및 
개포경남 단지를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 언주로변 단지 주출입구와, 
개포로53변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동서방향의 보행동선 조성

∙ 남측 단지 주출입구와 개포경남단지를 
연결하는 남북방향의  보행동선 조성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자전거도로
∙ 언주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폭3m 이상)
∙ 개포동길변, 통경구간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 이상)

⦁언주로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1.5m~2m이상)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 (폭1.5m이상)

근린광장 ∙ 개포경남,현대1차,우성3차 전체 블록중앙부 통경구간내 
근린광장 조성 -

공공보행통로 - ⦁청룡근린공원(북측)~개포로변(남측) 12m
⦁언주로변(동측)~개포로53길변(서측)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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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
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
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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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면

Ⅰ. 위치도

Ⅱ. 현황사진             

Ⅲ. 정비구역결정도              

Ⅳ. 정비계획결정도

Ⅴ. 용도지역‧지구결정도

Ⅵ.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Ⅶ. 건축배치도   

Ⅷ. 교통처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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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면
Ⅰ.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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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사진
① Key-ma

p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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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비구역결정도
■ 기 정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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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비계획결정도
■ 기 정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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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기 정

■ 변경(안)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편입면적 증가, 용도지역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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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 기 정

 

■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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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건축배치도

Ⅷ. 교통처리계획


